
천시 어린 통나라   운 에 한 조  

개정조 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제안자 : 2010년 4월 12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4월 12일

다. 상정 의결일자

○ 제16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 원회(2010. 4. 23)

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)

□ 제안

  ○「 애 차별 지  리 제 등에 한 」에 저  우 가 는 규

정에 한 경 도  정비 청에  정비 등 행 규정상 나타난  

미비점  개 ㆍ보 하는 한편,

  ○ 문   한   어 운 어 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

들   해할 수 도  하 는 것 .

□ 주 내

  가. 애  할 리 해ㆍ차별 규정  정신 상    람

제한 규정  삭제ㆍ정비함(안 제9조).



3. 주요질의 답변 요지

질 문 답 변

○ 특이사항 없음 ○ 특이사항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 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

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운 에 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천시 어린 통나라   운 에 한 조   다 과 같  개

정한다.

제4조제3   “창고, 타”  “창고 등”  한다.

제6조  “ 안에 ”  “ 에 ”  한다.

제7조  “ 하여”  “ 라”  한다.

제8조  “별  1과”  “별 ”  한다.

제9조제2   “정신 상  또는 술에 취한 ”  “술에 취한 ”  하

고, 같  조 제5   “ 타”  “그 에”  한다.

제10조제3   “ 타”  “그 에”  한다.

제11조  “ 타”  “그 ”  한다.

제13조  “ 하여 필 한”  “필 한”  한다.

별 (종전  별  1)  별지  같  한다.

부칙

  조 는 공포한 날  시행한다.



  안
  

제589 제 월  : 2010. 4. 12.

  결
월

2010. 4. 26

(제160 )
제     :  천 시 

천시 어린 통나라   운 에 한 조  

개정조 안

□ 제안

  ○「 애 차별 지  리 제 등에 한 」에 저  우 가 는 규

정에 한 경 도  정비 청에  정비 등 행 규정상 나타난 

 미비점  개 ㆍ보 하는 한편,

  ○ 문   한   어 운 어 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

들   해할 수 도  하 는 것 .

□ 주 내

  가. 애  할 리 해ㆍ차별 규정  정신 상    람

제한 규정  삭제ㆍ정비함(안 제9조).



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운 에 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천시 어린 통나라   운 에 한 조   다 과 같  개

정한다.

제4조제3   “창고, 타”  “창고 등”  한다.

제6조  “ 안에 ”  “ 에 ”  한다.

제7조  “ 하여”  “ 라”  한다.

제8조  “별  1과”  “별 ”  한다.

제9조제2   “정신 상  또는 술에 취한 ”  “술에 취한 ”  하

고, 같  조 제5   “ 타”  “그 에”  한다.

제10조제3   “ 타”  “그 에”  한다.

제11조  “ 타”  “그 ”  한다.

제13조  “ 하여 필 한”  “필 한”  한다.

별 (종전  별  1)  별지  같  한다.

부칙

  조 는 공포한 날  시행한다.



“별지”

〔별 〕

통나라 람료(제8조 )

(단  : 원)

    개 단 체 비    고

0～3  어린  

65  상 
무료 무료

․단체  20  시 적 한다.

․ 아원, 원  경우 10  

상 라도 단체  경

우에는 단체  적 한

다.
4～12  어린 500 400

학생․고등학생 1,000 600

  1,500 1,000



신․구조문 비표

      행 개  정  안
제4조(시 ) 통나라에는 어린

들에게 통안전에 한  

미 고 적  실시하  

하여 다  각  시 물  

한다. 

  1.ㆍ2. (생  략) 

  3. 리사무실, 창고, 타

제6조( 원 사 ) 통나라  원

만한 운 과 객  편   

질 지  해 원 사  

할 수 , 원 사 에

게는 산  안에  실비  

지 할 수 다.

제7조( 탁 리) 시  통나라

 적  운  하여 

「 천시 사무  민간 탁 진 

 리 조 」에 하여 민간

탁 운 할 수 다.

제8조( 람료) 시 물  지·

리·운   원만한 진행  

하여 람료  징수하  람

료는 별  1과 같다.

제9조( 람거  또는 퇴 ) 

(생  략)

  1. 전염  질  

  2. 정신 상  또는 술에 취한 

 

  3.ㆍ4. (생  략)

  5. 타 람에 해 는 행  

하는 

제4조(시 ) 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. 

  1.ㆍ2. ( 행과 같 ) 

  3. -------, 창고 등

제6조( 원 사 ) 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 에  -------

  --------.

제7조( 탁 리) 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 라 --------

  ------------.

제8조( 람료) 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별  ---.

제9조( 람거  또는 퇴 ) ( 행

과 같 )

  1. -----------

  2.  술에 취한  

  3.ㆍ4. ( 행과 같 )

  5. 그 에 ----------------

   -------



      행 개  정  안

제10조( 람료  제) 다  각 

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 

하여는 람료  제할 수 

다. 

  1.～2. (생  략)

  3. 애   가 공  타 

시  필 하다고 정한 

제11조( ) 통나라 운 에 

 람료, 타 수  천

시  한다.

제13조(규 )  조  시행에 

하여 필 한 사항  규  

정한다.

 〔별  1〕

통나라 람료(제8조 )
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 : 원)

    개 단 체 비    고

0～3  어린  

65 상 
무료 무료

․단 체  

20 시 적

한다.

․ 아원, 

원  경우 

10  상

라도 단

체  

경 우 에 는 

단체  

적 한다.

4～12  어린 500 400

․고생 1,000 600

  1,500 1,000

제10조( 람료  제) 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.

  1.～2. ( 행과 같 )

  3. ---------------- 그 에

   ---------------------

제11조( ) 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 그  -----

  -------------.

제13조(규 ) ----------------

  필 한 -------------------

  ---.

 〔별 〕

통나라 람료(제8조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 : 원)

    개 단 체 비    고

-------------

65  상 --
--- ---

․--------

  20  시 --

  ---..

․---------

  

-------

--

  1 0  

-----

   

-------

--

  -

----------- --- ----

학생․고등학생 ---- ---

--------- ---- ----



< 계 췌 >

○ 애 차별 지  리 제 등에 한 

제4조 (차별행 ) ①  에  지하는 차별 라 함 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말
한다.

  1. 애  애  사  정당한 사  없  제한ㆍ 제ㆍ 리ㆍ거  등에 하여 리하게 하는 
경우

  2. 애 에 하여 식상 는 제한ㆍ 제ㆍ 리ㆍ거  등에 하여 리하게 하지 아니하지만 
정당한 사  없  애  고 하지 아니하는  적 함  애 에게 리한 결과  래하
는 경우

  3. 정당한 사  없  애 에 하여 정당한 편  제공  거 하는 경우
  4. 정당한 사  없  애 에 한 제한ㆍ 제ㆍ 리ㆍ거  등 리한 우  시ㆍ조 하는 고

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고  허 ㆍ조 하는 경우.  경우 고는 통상적  리한 우  
조 하는 고 과가 는 것  정 는 행  포함한다.

  5. 애  돕  한 적에  애  리ㆍ동행하는 ( 애아동  보  또는 후견  그 
에 애  돕  한  통상적  정 는  포함한다. 하 " 애  "라 한다)에 

하여 제1  제4 지  행  하는 경우.  경우 애   애 에 한 행  또
한  에  지하는 차별행  여  단 상  다.

  6. 보조견 또는 애 보조  등  정당한 사  해하거나 보조견  애 보조  등  상
 제4 에 라 지  행  하는 경우

  ② 제1항제3  "정당한 편 "라 함  애  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  동에 참여할 
수 도  애  별, 애    정도, 특  등  고 한 편 시 ㆍ 비ㆍ도 ㆍ 비스 등 

적ㆍ물적 제  수단과 조  말한다.
  ③ 제1항에도 하고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 가 는 경우에는  차별

 보지 아니한다.
  1. 제1항에 라 지  차별행  하지 않 에 어  과도한 담 나 저  곤란한 사정 등  

는 경우
  2. 제1항에 라 지  차별행 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  질상 가피한 경우.  경우 특정 

직무나 사업 수행  질   등  비스에도 적 는 것  본다.
  ④ 애  실질적 평등  실 하고 애 에 한 차별  시정하  하여   또는 다   

등에  취하는 적극적 조 는  에  차별  보지 아니한다.


